
아주대학교 공결 인정 관련 안내

1. 출석 인정 기준(공결)
  가. 학사운영규칙 제 26조 
    * 원칙적으로 아래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출석 인정은 불가합니다

     

호 인정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직계 존․비속: 5일 이내
기타: 3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2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해당 일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3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매월 1회
(매학기 5일 이내)

병원진단서
(생리통 명기)

4 질병, 사고로 인한 경우 해당 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5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 실습기간 확인서
(해당부서)

6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출생증명서

7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코로나19 관련 결석: 위의 인정사유 제7을 근거로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결석하게되는 상황에 제
한적으로 공결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링크 클릭)

  다. 취업계: 위의 인정사유 제7을 근거로 취업계 제도를 운영하고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취업계 관련 공
지사항 참고  (링크 클릭)

2. 출석 인정 절차
  가. 일반 공결, 코로나 공결
    1) 결석 전 담당 교원(조교)에게 결석 내용 알림(이메일 등)
    2) 수업시간 이후 [전자출석부-출결변경신청] 메뉴에서 출결변경 신청 사유 선택 및 증빙자료 업로드
    3) 담당교원 확인 후 출석 처리
  나. 취업계
    1) 본인 소속 학과 사무실에 본인이 취업계 사용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마지막학기, 전공과목 제한 

등) 확인
    2) 취업계 제출 서류 작성(담당 교원과 대체과제 등 수업/시험 대체 방안 논의하여 작성)
    3) 학기종료 후 2)에서 작성한 취업계 제출 서류와 대체과제(있을 시)를 본인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

출

  3. 자주 묻는 질문
    Q1) 학사운영규칙 제26조 5호의 교육실습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A1)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학교현장실습’이 학기중에 이루어져 다른 수업에 결석해야하는 경

우만 인정합니다. (개인 학회 참석, 면접 등은 인정되지 않음)
    Q2) 면접도 공결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취업계 사용 가능한 학생(해당학기가 졸업 전 마지막학기인 학생)만 정규직 면접에 한하여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는 공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취업계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전자출결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로그인 안됨, 강의실 인식 불능 등)으로 결석처리가 되었습니다. 

https://www.ajou.ac.kr/kr/ajou/notice.do?mode=view&articleNo=18091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https://www.ajou.ac.kr/kr/ajou/notice.do?mode=view&articleNo=200463&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B7%A8%EC%97%85%EA%B3%84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교무팀 전자출결 장애신고 구글폼을 작성하시면(링크 클릭) 해당 수업에 학생이 로그인/출석을 시

도한 이력을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드린 이력으로 교수님(조교)께 출석 인정 신청을 하
시면 됩니다. (전자출석부-출결변경신청 메뉴에 업로드하여 증빙자료로 활용) 다만, 로그를 확인
했을 때 학생이 로그인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초로 로그인을 시도한 시간 자체가 결석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라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g. 12시에 시작하는 수업을 12시 50분에 
최초로 로그인하고 결석처리가 되었다며 시스템오류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로그인 오류가 아니
라 학생이 늦게 출석을 시도한 것이므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출결 변경이 불가함.)

    Q4) 진단서가 아니라 진료확인서, 약봉투로는 증빙이 불가한가요?
    A4) 위 표의 ‘증빙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증빙서류는 인정 불가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입원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63PGiI_Lg67r5YaXvhBCdv_X2-zOgzvXqZ-3SJvTKyi-NQ/viewform?usp=send_form

